
20. 아루바 (Aruba)

◉ 주요 변동사항

구 분 2017 2019 비 고
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 - 5.5% / 11%

신규 조사국

연금수급 개시 연령 - 62세, 6개월
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-
거주기간

(완전요건 47년6개월)
노령연금 지급률

(47년6개월 기준)
-

월 1,132 florin(독신)

월 953 florin(부부)

일시금 - 없음

   ○ 최초법 : 1960년(노령연금), 1965년(유족연금) 

   ○ 현행법 : 1990년(노령보험), 1996년(유족배우자 및 고아보험), 2012년(의무기업연금)

2  제도형태

   ○ 사회보험 및 의무기업연금

3  적용대상

   ○ 사회보험 : 아루바 거주자

   ○ 의무기업연금 

     • 당연적용 : 수급기간을 완료한 민간 부분 근로자

     • 임의적용 : 자영자

     • 특별제도 : 공공부문 근로자

4  재원조달

   ○ 가입자

     • 사회보험

1  근거법 제정 시기



       - 월 적용 소득의 5%(노령) + 0.5%(유족)

       -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없음(노령 및 유족연금)

       - 연소득이 13,400 florins 이하인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액 보험료 적용

 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저소득은 6,400 florin

 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대소득은 85,000 florin

     • 의무기업연금

       - 월소득의 최소 3% 이상 납부 + 추가적인 임의 납부 가능

   ○ 자영자

     • 사회보험

       - 월 적용 소득의 14.5%(노령) + 1%(유족)

       - 연소득이 13,400 florins 이하인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감액 보험료 적용

 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저소득은 6,400 florin

 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대소득은 85,000 florin

     • 의무기업연금

       - 신고 월소득의 최소 6% 이상 납부

 

   ○ 사용자

     • 사회보험

       - 월 적용 소득의 10.5%(노령) + 0.5%(유족)

       - 정상 퇴직연령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없음(노령 및 유족연금)

 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저소득은 6,400 florin

     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 최대소득은 85,000 florin

     • 의무기업연금

       - 월소득의 최소 3% 이상 납부 + 추가적인 임의 납부 가능

   ○ 정부

     • 사회보험 : 결손 충단 및 사용자로서 납부

     • 의무기업연금 : 없음

5 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   ○ 노령급여

     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       - 62세 6개월(2024년 65세까지 점진적 상향)이고,

       - 15세에서 62세 6개월(2024년 65세까지 점진적 상향)까지 아루바 거주자 

       - 부분연금 : 완전 연금을 위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액연금 지급

       - 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이후 5년까지 연기 가능

       - 크리스마스 보너스 :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



       - 노령연금 해외 지급 가능

     • 노령급여(의무기업연금)

       - 62세 6개월(2025년 65세까지 점진적 상향)

       - 조기급여 : 60세

       - 연기급여 : 70세까지 연기 가능

       - 근로활동 지속 가능

   ○ 장애급여 : 법정 급여 없음 

   ○ 유족급여 

     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       - 사망자가 가입자이었거나, 사망 당시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경우 지급

       - 수급가능 유족 : 정상 퇴직연령 이전의 유족배우자, 14세 이하 고아(전업학생은 25세 

또는 장애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

       - 명절수당 :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지급

     • 장제비(사회보험-노령)

       - 노령연금 수급자 사망 시 지급

       - 수급가능 유족 : 유족배우자, 고아, 또는 장례비를 지불한 사람

     • 장제비(사회보험-유족)

       -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불한 사람에게 지급

       - 장제비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함

6  급여종류별 지급액

   ○ 노령급여

     • 노령연금(사회보험)

       - 완전연금은 아루바 거주기간이 47년 6개월인 경우에 지급

       - 월 1,132 florin(자녀나 부모 외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) 지급

       - 월 953 florin(자녀나 부모 외에 다른 성인과 동거하는 경우) 지급

       - 부분연금 : 거주기간 47년 6개월 미만 1년 당 2.14% 감액 지급

       - 연기연금 : 정상 퇴직연령 후 연기 1년당 7% 증액 지급

       - 크리스마스 보너스 : 1년에 한번, 12월에 연금월액의 75% 지급

      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유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수시로 조정됨

     • 노령급여(의무기업연금)

       - 계좌잔액은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

       - 조기급여 : 감액된 급여 지급

       - 연기급여 : 노령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됨

   ○ 장애급여 : 법정 급여 없음



   ○ 유족급여

     • 유족연금(사회보험)

       - 배우자 연금 : 유족이 된 연령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짐

         ・40세 미만(월 512 florin) ; 40~48세(월 687 florin) ; 49~60세 6개월(868 florin) ; 

60세 6개월 초과, 장애, 또는 자녀 양육(월 1,132 florin)

         ・배우자 연금은 재혼 시 중단됨

         ・배우자 연금은 정상 퇴직연령에 중단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됨

       - 고아연금 : 10세 미만(월 377 florin, 완전고아는 404 florin) ; 10~14세(월 404 florin, 

완전고아는 443 florin) ; 15~24세(443 florin, 완전고아는 512 florin)

       - 급여 조정 : 급여는 유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수시로 조정됨

     • 장제비(사회보험-노령) : 3,396 florin 일시 지급

     • 장제비(사회보험-유족) : 사망자 유족연금 월액의 3배를 일시 지급

7  관리운영기관

   ○ 관광, 보건 및 체육부(Ministry of Tourism, Public Health and Sports)

     • 전반적인 감독

   ○ 사회보험은행(Social Insurance Bank)

     • www.svbaruba.org 

     • 사회보험제도 운영

   ○ 조세청(Tax Department)

     • www.impuesto.aw

     • 사회보험제도 보험료 징수

   ○ 등록 연기금(Registered pension funds)

     • 정부의 감독 하에, 의무기업연금제도의 운영 및 보험료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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